
[붙임 2]

채용직원 가점 세부내용

□ 취업지원대상자

구분 가점적용 비고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
필기전형, 
면접전형 
만점의 
5~10점

증빙서류 
제출자에 

한함

「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
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
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

「5․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□ 장애인

구분 가점 비고

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필기전형, 
면접전형 

만점의 5점

증빙서류 
제출자에 

한함

□ 공단경력

구 분 가점 비고

  한국환경공단 근무경력(무기계약직, 기간제 근로자, 인턴 등)
  6개월 이상인 자

필기전형 
만점의 
0.5~2점

증빙서류 
제출자에

한함

공단근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- - - - - 0.50 0.55 0.60 0.65 0.70 0.75 0.80

1년 0.85 0.90 0.95 1.00 1.05 1.10 1.15 1.20 1.25 1.30 1.35 1.40
2년 1.45 1.50 1.55 1.60 1.65 1.70 1.75 1.80 1.85 1.90 1.95 2.00

<경력가점 환산표>
(단위 : 점)

 ※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버림. 36개월 이상은 2점 가점처리.

 ※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계속 근무중인 공단직원은 2019년 11월 14일을 기준으로 산정



□ 자격증 가점

구 분 가점 비고

기술직 6급

서류검증 필수자격 기준의 해당분야 기술사 필기전형
만점의 5점

증빙서류
제출자에

한함

사무기술원

공사관리원

시험연구원

운영직 「수도법」제 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

사무기술원
(단시간근로자)

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(정의)에 따른 
경력단절여성 중 경력단절기간 1년 이상의 여성
※ 경력단절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로 확인
※ 경력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, 월 미만 절사
※ 경력단절기간 1년은 공고일 기준 현재 연속 1년 이상의 

경력단절을 의미함

필기전형
만점의
5점

사무직 8급(비서)

비서관련분야 전공자
필기전형

만점의 1점

컴퓨터 관련 자격증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
필기전형
만점의 
1점~5점

사무직 8급
(상경, 법정, 회계)

컴퓨터 관련 자격증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
필기전형
만점의
1점~5점

 ※ 증빙서류는 반드시 자격증 사본 또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취득 확인서 등을 스캔하여 

제출

○ 해당분야 기술사 가점

     ※ 서류검증 필수자격 기준의 해당분야 기술사를 5점 한도로 인정, 기술사 2개이상 보유자도 

1개만 가점인정 

○ 경력단절 여성 가점

     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자 중 자격 충족자에게 5점 부여

○ 비서관련 전공자

     ※ 고등학교, 전문학사, 학사 해당전공 졸업증명서 제출자에게 5점 부여

<비서관련 전공 인정범위>
  비서행정과, 비서과, 비서정보과, 국제비서과, 국제비서사무과, 글로벌비서과, 정보비서과, 비서경영과,  

비서인재과, 비서사무행정과 등(경호비서학과, 스포츠경호비서학과 등은 해당되지 않음)



○ 컴퓨터 관련 자격증 및 한국사능력검정

     ※ 최대 2개까지 5점한도 내에서 인정(단,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만 인정)

        - 예시 : 정보처리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 모두 보유시 정보처리기사만 인정

가점 3점 가점 2점 가점 1점

· 정보처리기사 · 정보처리산업기사 · 정보처리기능사

·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

· 전자계산기기사 · 전자계산기산업기사 · 전자계산기기능사

· 사무자동화산업기사

·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 (구1급) · 워드프로세서(구2~3급)

· 컴퓨터활용능력 1급 · 컴퓨터활용능력 2~3급

· MOS Master

· MOS Expert(엑셀限)
· MOS Core(엑셀, 파워포인트限)

· 한국사능력검정 1~2급 · 한국사능력검정 3급

□ 가점 계산방법

○ 가점은 가점구분별 합산이 가능하며 최대 15점 내에서 적용 가능


